
  현장에서 정해준 통로를 사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시간단축 등의 사유로 정해 준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개구부(3.9m×1.5m)를 넘어 임의 이동 중 떨어짐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합판+청비닐을 걸쳐 놓는 등 개구부 관리가 미흡

  현장 내 작업자는 현장에서 지정한 통로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 및 규정을 준수➊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➋

※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판+청비닐을 고정하지 않았으나 작업자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는 고정 설치 검토

보행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 중 대형 개구부로 떨어짐 
해체된 거푸집 정리 후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지정된 통로가 아닌 구간인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 중 바닥개구부(3.9m×1.5m)에 놓여 있는 합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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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통로 안전기준

Safety Tip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 주는 설명서를 말합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접근 설비 등을 말하며, 
옥내통로,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갱내통로, 선박과 안벽 사이의 통로 등이 있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를 표시할 것(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 표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할 것
※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 시 제외

   통로 설치 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짐 위험이 
없을 것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할 것
※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제외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의 폭은 0.6m 이상일 것

(건설물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m 이상)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은 0.3m 이하일 것

통로란?

통로설치 시 일반사항

가설통로의 일반사항

   견고한 구조일 것

   떨어짐 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에 손잡이를 설치한 때 제외)
   경사가 15도 초과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